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 

건축·경관 공동위원회 자문 주요결과
ㆍ [ 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 순천시 자문일자 2026. 2. 11.

건축종별 [∎] 신축,     [  ] 증축,     [  ] 대수선,     [  ] 기타

건축주 성명(법인명)  ㈜디케이하우징

대지현황

대지위치  순천시 조례동 

지번      1003번지 일원 관련지번

대지면적     24,007.86㎡ 용도지역        상업지역

건축물현황

건축면적     17,804.76㎡ 건폐율        74.16% 층수  지하 : 3층/ 지상 : 38층

주용도         주상복합 구조  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동수              7동

최고높이          132.8m 용적률       613.26% 연면적 합계      215,254.58㎡

구  분 주요 자문 내용

 ❍ 건축경관 조망점 재검토(백강로에서의 조망 시뮬레이션 누락)

 ❍ 순천시 특색 및 위압감 해소를 고려한 입면디자인과 야관경관 특화요소 반영 필요

 ❍ 입주자 이용 편의와 접근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 위치 중앙부로 조정 필요 

 ❍ 각 주동 공용부 코어 채광, 환기를 위한 위치 조정(계단실과 엘리베이터 동선) 검토

 ❍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삭제 제안(사업분석)

 ❍ 순천지역의 기후 및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 및 지피 도입

 ❍ 승하차 및 주거공간의 편의성 도모 및 독립공간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위치 이동 배치 검토

 ❍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미이용 시간대에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

(건축)분야

(건축 1)

- 거주자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커뮤니티시설의 위치 검토(예: 중앙광장을 중심

으로 위치 조정)

- 각 주동 코어부 홀 채광, 환기를 위치 조정 검토

- 지상 2층 근생에 대한 삭제 제안(사업분석)

- 경관) 백강로에서의 몇 개(다수)의 조망점에 대한 봉화산 관계 시뮬레이션 검토 

조정

(건축 2)

- 조경을 조성하는데 남부지역의 사계절에 맞춰 수목을 선정하여 조성하였으면 함

(순천지역의 대표 수종도 적극 고려)

- 아파트 외관이 순천의 랜드마크적인 경관을 반영했으면 함

(건축 3)

- 사전검토의견 적극 반영 바람.

- 북측 사교마당에서 지상으로 연뎔되는 수직동선 검토 바람.

(건축 4)

- 주변경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

- 야간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 제시

(건축 5)

- 지상1층 대중교통(택시, 학원차량 등)의 회차공간 검토

- 쓰레기보관함 위치 검토(현 위치는 인력으로 처리)

(건축 6)

- 지상부 어린이 놀이터 앞 주차공간 삭제(18대)로 인한 소방차 전용구역 반영 검토



- 신월길의 주거용과 근생용도 주진출입 중첩된 공간으로 교통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

바, 이에대한 완화대책 마련 필요(p51. 계획안 중 반영 필요)

- 순천시 대표적인 랜드마크(스카이라인, 경관)가 될 수 있도록 경관계획 반영 필요

(건축 7)

- 어린이집 위치 이동배치 검토(승하차 및 주거공간의 편의성 도모 및 독립공간 확보)

- 3층 주차 지하배치 검토(이동배치)

(건축 8)

- 입주민(주거)을 위한 주차대수 추가확보 검토 요청

- 각 타입별 드레스룸 창호가 굳이 필요한지 재검토 요청

(경관)분야

(경관 1)

- 20m 도로 주거출입구 녹지의 일부 공개공지 개념 도입(보행로 개방감 확보, 근생

시설 접근 보행동선 다변화)

- 어린이 놀이터 부근 지상 전기주차(2대) 꼭 필요 시설이 아니면 녹지화

- 16m 기부채납도로(약230m) 가로수 또는 정원 도입 검토

- 순천지역의 기후 및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 및 지피 도입

  (후박, 구실잣밤, 가시, 동백, 식나무, 먼나무 등 감나무 외에 남부수종 추가 도

입 검토, 잔디물량 추가)

(경관 2)

- 코어부분 자연채광을 얻을수 있도록 수정을 요망

(경관 3)

- 조경(녹지) 면적이 법정 조경면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여유있는 조경(녹지)면적으로 

반영 검토

(경관 4)

- 스카이라인 조감도는 백강로에서“사람 눈 시선”에서 제작(통경축, 스카이라인 

확인 불가능함)

- 입면디자인은 수직라인과 외부테두리라인으로 변경되어 시각적으로 도심내 높은 

건물이 자리잡은 느낌이 있으니 라인을 변경전 형태로 재검토하여 건물로 인한 부

담감을 경감토록 재조정

- 야간경관이 특징이 없으므로 상업지역에 어울리도록 특징적 경관 조정

심의결과 해 당 없 음

근거조문

건축위원회

심의기준

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

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

  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

  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

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
  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
  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

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

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

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작성방법

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

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

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
